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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결산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9. 5. 31.

○ 회 부 일 : 2019. 6. 3.

Ⅱ. 결산현황

1. 총괄

○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2,75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32만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72억 5,87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4억 4,11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267만원임.

2. 세입 결산

○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753만원 보다 4,150만원이 증액된

6,90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232만원(90.3%)을 수납하고 671만원(9.7%)이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주요 세입 현황은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758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및 기타 사업수입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475만원으로, 변상금, 위약금, 불용품 매각대, 그 외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임.

3. 세출 결산

○ 2018회계연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270억 598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억

5,280만원이 증액돼 예산현액은 272억 5,877만원임.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93.3%인 254억 4,119만원이 집행됐고, 1,491만원(0.1%)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18억 267만원(6.6%)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47억 3,207만원

중 140억 3,298만원을 집행했음.

-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은 예산현액 84억 8,117만원 중 78억 6,780

만원을 집행했음.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6억 4,278만원

중 22억 3,389만원을 집행했음.

4.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청사시설개선에 사용됨(2건, 1억 5,480만원).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 변경 : 연구용역, 의원 국외여비 및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부족분에 사용됨

(3건, 2,164만원).

마.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액 : 연구용역(1건) 미완료로 인해 1,491만원을 사고이월함.

5. 기금결산 : 해당 없음

6.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1,004억 6,700만원으로(표-1),

- 토지(3,638㎡, 954억 7,000만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85억 8,800만원

증가했음.

- 건물(14,858㎡, 42억 3,600만원), 그 밖의 기타 재산1)(7억 6,100만원)의 증감분은

없음.

1) 태양광발전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



<표-1> 2018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구 분
2017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도말

보유현황증가 감소

합    계 91,879 8,588 - 100,467

행
정
재
산

계 91,879 8,558 - 100,467

공공용재산 - - - -

공용재산 91,879 8,588 - 100,467

토지(3,638㎡) 86,882* 8,588 - 95,470

건물(14,858㎡) 4,236 - - 4,236

기타 761 - - 761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 - - -

(단위 : 백만원)

 *2017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일 착오로 인한 토지가액 오류 정정(당초 95,470천원 → 변경 86,882천원)

8. 물품 증가 및 현재액

○ 2018년도 말 기준 정수물품은 346개이며, 현재가액은 전년 대비 2억 100만원

(35개)이 증가해 27억 4,400만원임(표-2).

<표-2>  2018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구분
2017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도말

보유현황구매 등 취득 관리전환 등 소계

일반

회계

수량 311 35 - 35 346

금액 2,543 201 - 201 2,744

(단위 : 개, 백만원)

*2018년 정기재물조사(2018.08.01.~2018.09.30) 결과에 따른  2017년도 말 정수물품 보유 현황 정정(당초 

743개, 35억 6,100만원 → 변경 311개, 25억 4,300만원)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세입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753만원으로, 4,150만원이

증액된 6,90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232만원(90.3%)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71만원(9.7%)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표-3).

<표-3>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총괄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율

합        계 2,753 6,903 6,232 671 90.3
세외수입 2,753 6,903 6,232 671 90.3

경상적 세외수입 2,631 2,758 2,758 - 100.0
재산임대수입 214 205 205 - 100.0
공유재산임대료 214 205 205 - 100.0

수수료수입 800 891 891 - 100.0
증지수입 - 64 64 - 10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800 827 827 - 100.0

사업수입 1,617 1,658 1,658 - 100.0
기타사업수입 1,617 1,658 1,658 - 100.0

이자수입 - 4 4 - 100.0
기타이자수입 - 4 4 - 100.0

임시적 세외수입 122 4,145 3,474 671 83.8
과징금및과태료등 122 2,055 1,735 320 84.4
변상금 122 1,540 1,220 320 79.2
위약금 - 515 515 - 100.0

기타수입 - 1,678 1,678 - 100.0
불용품매각대 - 1,227 1,227 - 100.0
그외수입 - 451 451 - 100.0

지난연도수입 - 412 61 351 14.8
지난연도수입 - 412 61 351 14.8

(단위 : 만원, %)



-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총 2,758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현금인출기) 205만원,

증지수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수수료) 64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827만원,

기타 사업수입(「서울의회보」민간광고) 1,658만원 및 기타 이자수입 4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총 3,474만원으로, 변상금(제9대 시의원 보급 전산기기

미반납) 1,220만원, 위약금(연구용역 지체상금) 515만원, 불용품매입비(중증장애의원

보장구 및 공용차량 매각대금) 1,227만원, 기타 잡수입 451만원, 지난연도 수입 61만원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은 미수납액이

없었으나, 2018년에는 90.3%로 징수실적이 감소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표-4).

<표-4> 최근 3년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추이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율

(B/A)

2018 2,753 6,903 6,232 671 - 671 90.3

2017 2,431 6,497 6,497 - - - 100.0

2016 2,489 2,793 2,793 - - - 100.0

 (단위 : 만원, %)

2) 임시적 세외수입

○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라도

2018년 예산에 ‘공용 차량(2대) 교체 및 매각 처분(928만원)’이 명확히 예정돼

있어 불용품매각대금에 대한 세입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3) 미수납액

○ 징수결정 후 미수납된 세입예산은 변상금 320만원, 지난연도수입2) 351만원

으로 총 671만원임(표-3).

- 첫째, ‘변상금’은 제9대 시의원 보급 전산기기 미반납 및 분실에 따른 것으로

1,540만원(47건)을 부과해 1,220만원(37건)을 징수하고 320만원(10건)이 미수납되었음.

- 의회사무처는 시의원에게 지급된 물품 관리와 반납에 철저를 기했어야 하나,

제8대 의회 임기종료 후와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했음.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용물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된 미수납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세입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지난연도수입’은 2018회계연도에 처음 발생한 항목으로, 2017년까지 의회

사무처(비징수관부서)의 미수납액은 재무국(세무과)에서 일괄해 체납 관리를 했으나

2018년부터 소관부서에서 체납 관리를 하는 것으로 결산기준이 변경3)됨에 따라,

총 412만원을 징수결정해 61만원을 수납하고 351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한 것임(표-5).

- 이 중 2004년, 2006년, 2007년도에 발생한 3건의 미수납금은 「지방세기본법」

제39조4)에 따른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통상 5년)가 이미 경과한바,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불납결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난연도

수입 수납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지난연도수입이란 전년도 이전에 부과·미수납하여 현년도 세입으로 이월한 것을 말함.
3) 세무과-18077(2016.8.17.),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6호
4)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표-5> 2018회계연도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 세부내역

세목명 항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과세일자 수납일자

기타변상금

노트북 미반납 310 - 310 2014.8.4 -

노트북, 갤럭시탭 미반납 560 - 560 2014.8.4 -

노트북, 갤럭시탭 미반납 560 - 560 2014.8.4 -

노트북 미반납 310 - 310 2014.8.4 -

노트북, 갤럭시탭 미반납 365 365 - 2015.7.6 2018.3.20

노트북, 갤럭시탭 미반납 250 250 - 2015.7.6 2018.3.9

기타이자수입 공금통장이자 27 - 27 2007.8.29 -

기타잡수입 노트북 분실 575 - 575 2006.11.20 -

위약금및지체상금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1,166 - 1,166 2004.6.9 -

합 계 - 4,123 615 3,508 -

(단위 : 천원)



2 세출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 당초

예산액보다 2억 5,280만원 증액된 272억 5,877만원으로, 이 중 254억 4,119만

원이 지출됐고, 1,491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18억 267만원이 불용

처리됐음.

○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 추이는 아래의 <표-6>과 같으며, 2018년도 불용률은

전년대비 2.8% 포인트 감소(9.4% → 6.6%)했음.

○ 그러나 서울시(일반회계) 평균 불용률5)과 비교해 보면, 의회사무처의 불용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표-6>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예산현액 이월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시 

평균불용율감 증

2018 2,700,597 25,280 15,480 15,480 2,725,877 1,491 2,544,119
180,267

(6.6)
2.1

2017 2,518,446 1,747 390 390 2,520,194 25,280 2,257,034
237,879 

(9.4)
2.3

2016 2,233,549 - 2,902 2,902 2,233,549 1,747 2,122,218
109,584 

(4.9)
1.7

(단위: 만원, %)

5) 출처 : 2016, 2017,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2) 전용

○ 시의회사무처는 2018년 총 2건, 1억 5,48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제10대 중증

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780만원)과 시의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의원연구실 증설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에 따른 건축물 구조

보강(1억 4,700만원)을 위해 사용되었음(표-7).

<표-7> 2018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계 9,353,398 154,796 154,796

의  정
담당관

의정활동수행비 의 정 활 동 비 1,908,000 7,796 -
2018-07-20

∘ 제10대 중증장애의원 활동
보조인력 채용

의정활동수행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7,796

의  정
담당관

의정활동수행비 월 정 수 당 4,852,680 147,000 -
2018-05-28

∘ 시의원 정원증가에 따른 
의원연구실 증설 및 사무
공간 재배치에 따른 건축물 
구조 보강

의회청사시설개선 시 설 비 2,592,718 - 147,000

(단위 : 천원)

○ 첫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된 중증장애의원(1명)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해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한 보수액을 처리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당시 중중장애의원의 수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예산 전용의 불가피함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둘째, ‘시설비’는 2018년 예산안 심의 당시 시의원 정수 증가(106명 →110명)에

따른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의회

에서 제안했으나 예산안 심의·의결 시점이 지난 2018년 3월에 그 정수가 확정

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그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집행단계에서 과도하게 전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6) 및 제55조의37)에 따르면,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의

건으로 하여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례 위반에 해당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임.

3) 변경

○ 예산 변경은 2,164만원(3건)으로, 지방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및 기초

연구 학술용역 신규 추진(1,650만원), 서울시의회 대표단 초청 증가에 따른

수행직원 국외여비 부족분(216만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

추진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 부족분(298만원)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으로 사용

했음(표-8).

○ 원칙적으로 예산은 사업 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해 편성해야 하고

계획적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또한 집행부의 재량에 따라 예산 변경을 남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의결

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6)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제55조의3(조례상 보고 등)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

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산의 변경 사용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불용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실시함이 원칙이고, 특히 의회비(205)는 시의원의 의정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 경비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표-8> 2018회계연도 예산 변경 현황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계 1,442,486 21,637 21,637

의  정
담당관

의정활동수행비 의원역량개발비 142,000 16,500 -
2018-10-24

∘ 지방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및 기초연구 학술 
용역 추진을 위한 변경의정활동수행비 연구용역비 - 16,500

의  정
담당관

해외자매도시교류
및국제회의참석 의원국외여비 470,243 2,158 -

2018-10-16
∘ 서울시의회 대표단 초청
증가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 
변경해외자매도시교류

및국제회의참석 국외업무여비 180,000 - 2,158

의  정
담당관

해외자매도시교류
및국제회의참석 의원국외여비 468,085 2,979 -

2018-12-17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국외연수 추진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 변경해외자매도시교류

및국제회의참석 국외업무여비 182,158 - 2,979

(단위 : 천원)

4) 이월

○ 사고이월은 총 1건, 1,491만원으로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 총 32건 중 1건8)이

과업지시서 불이행 등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2018회계연도 종료일 이

전까지 용역 성과품을 제출하기 어려워 사고이월한 것임(표-9).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방안」(계약업체 : 디자인오아시스, 계약금액 2,890만 

7,280원) 



<표-9>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이월 현황

구 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고
이월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 966,500 923,740 14,907 27,853

201-01 사무관리비 33,700 32,962 - 738

207-01 연구용역비 932,800 890,778 14,907 27,115

                                                                                (단위: 백만원)

○ 해당 연구용역의 당초 계약기간은 2018년 7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3개월

이었고, 착수보고회 개최 후 완료일까지 중간·최종보고회 미개최 등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해 수행업체에 지체상금9) 부과 안내(2018.10.26./입법담당관-2753)를

통지한 바 있음.

○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이미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했고 별도의 기간

연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만료 다음일에 계약을 해지했거나,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과 기 지급된 선급금을 회수했어야 함에도 이를

사고이월한 것은 부적정한 조치라 볼 수 있을 것임.

○ 사고이월은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서,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집행부 임의로 활용돼선 안 될 것임.

○ 한편, 향후 우수 연구기관의 참여를 유인하고 질 높은 연구결과 도출 등 연구

용역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계약업체 선정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9)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3/1000



5) 과다불용 사업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므로

사업의 단계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률이 20%를 넘는 사업과 불용사유는 <표

-10>과 같으며, 낙찰차액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표-10> 2018회계연도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예산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유공시민표창및시상 116,360 34,062 (29.3)
∘ 그간 유공시민 표창 수여 후 시민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이 제기되어 10대 의회 개원 
이후 시민소통 간담회 폐지에 따른 예산 미사용

의회안내홍보책자제작 88,400 22,104 (25.0)
∘ 브로슈어 예산액과 시장조사 결과에 따른 발주액과의 차이 
및 낙찰차액∘ 홍보책자 우편발송비 집행사유 미발생

국 외 자 매 도 시
의 회 대 표 단 초 청 76,790 17,502 (22.8)

∘ 초청 도시 4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격년(14년, 16년 서울시의회 방문)으로 초청중인 울란바타르 
시의회의 방문이 19년으로 연기되어 예산 미사용

해 외 자 매 도 시
교류및국제회의참석 699,223 150,651 (21.5)

∘ 2018년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상임위 비교시찰 참가 저조  
 - 제9대의원 106명 중 38명 비교시찰 불참∘ 비교시찰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집행 저조
 - 비교시찰 의원 1인당 지원액을 3,2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의원 1인당 평균 2,893천원 집행

국 내 의 정 활 동 교 류 245,340 112,835 (46.0)
∘ 2018년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의원 공무출장 및 국내 교류 
활동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 발생

정 책 연 구 위 원 회
운 영 강 화 84,360 25,484 (30.2)

∘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운영 축소
 - 상반기(9대 의회) 회의개최 회수 축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  

(수당, 자료집, 현수막 제작 등)
 -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예산 미집행

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 94,740 33,003 (34.8)
∘ 집행사유(기관쟁송비용) 미발생(전액 미집행)
 - 전체 예산액 중 기관쟁송비용 30,800천원 계상(30%비중)
 - 신규쟁송 없음, 기존쟁송(1건) 진행지연(대법원 심리중)

시 민 과 함 께 하 는
서울살림토론회등개최 25,600 5,903 (23.1)

∘ 지방선거 등으로 결산토론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집행
잔액 발생

                                                                        (단위: 천원, %)



○ 특히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불용률 22.8%)과 ‘국내 의정활동 교류’

(불용률 46.0%),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사업(불용률 23.1%)은

전년도10)에 이어 2018년에도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예산불용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동일한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6) 주요 사업별 검토

가. 의회비

○ 의회비는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0가지 경비로 유형화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18년 예산 총 92억 6,306만 4,000원 중 86억 663만 5,000원을

집행했음(집행률 92.9%).

○ 먼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장협의체분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의정

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90%가 넘는 양호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음(표-11).11)

○ 그러나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와 강사료로 쓰이는 의원역량개발비,12)

의원 공무 출장 시 지급되는 의원국외여비·국내여비는 각각 사업예산의

64.7%, 70.2%, 41.4%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표-11).

10) 2017회계연도 불용률 :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80.8%, 국내 의정활동 교류 69.9%, 시민과 함께하는 서

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24%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의 경우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인해 제9대 의원의 일부가 중도 퇴사하고, 당초 제10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 전원(2018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106명)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을 편성했으나 실제 국민

연금 가입 대상자가 89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26.41%의 불용률이 발생했음.
12) 의원역량개발비 : 그동안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했던 의원위탁교육관련 경비를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

기 위해 2018년부터 별도의 편성목으로 신설됨.



<표-11> 2018년 의회비 10가지 유형 경비 예산 집행 내역

○ 의원역량개발비의 경우 2018년 하반기 장기위탁교육과정 중 일부(서울시립대

학교 ‘지방자치 리더십 과정’)가 최소운영인원 미충족과 위탁교육기관의 관련 내부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해 무산되면서 해당 교육과정 수업료(3,000천원×15명

=45,000천원)가 전액 미집행됐다는 점에서 예산편성당시부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표-12).

<표-12> 2018년 하반기 장기위탁교육과정 개요

교육기관 과정명 기간 수업료 선발인원 비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 2018.9.∼2019.2.

(6개월)

1명당 3,500천원 22명 교육 실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지방자치 리더십 과정 1명당 3,000천원 15명 교육 무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총계 9,263,064 8,606,635 656,430 92.9 7.1

의정활동비 1,900,204 1,786,773 113,431 94.0 6.0

월정수당 4,705,680 4,544,420 161,260 96.6 3.4

의정운영공통경비 963,920 947,376 16,544 98.3 1.7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15,200 404,776 10,424 97.5 2.5

의원역량개발비 125,500 81,150 44,350 64.7 35.3

의장협의체부담금 149,844 149,844 0 100.0 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91,590 140,984 50,606 73.6 26.4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58,220 146,926 11,294 92.9 7.1

의원국외여비 465,106 326,556 138,550 70.2 29.8

의원국내여비 187,800 77,830 109,970 41.4 58.6

(단위: 천원, %)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체계적인 의원 역량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임.

○ 의원국외여비는 해당도시의 정치사정 등을 고려해 방문하지 않았고 의원국내

여비는 지방선거 준비로 인해 국내 교류활동이 저조해 높은 불용액이 발생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 편성 당시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유

로서 정확한 사업 목표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선거와 같이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해 발생되는 상황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누적된 예산 집행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나.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은 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공헌한 시민과 공무원

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공적을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임.

- 2018년 사업 예산은 표창장과 상장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300만원과 수상자

들과의 시민소통 간담회 개최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36만원으로 구성됨.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소통 간담회가 처음 도입된 2016년

불용률은 12.5%를 나타냈고 2017년에는 0.1%로 크게 낮아졌으나, 2018년

시민소통 간담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최하지

않아 29.3%의 높은 불용률이 발생했음(표-13).

○ 2018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최된 해로 공정한 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인 만큼 시민소통 간담회 같은 사업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었음.



○ 향후 사업계획 작성과 예산 편성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것을

근거로 시민소통 간담회 개최 여부를 판단해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임.

<표-13> 최근 3년간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예산 집행 현황

구분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사무관리비  63,000 62,988     12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360 11,512 33,848 74.6

포상금   8,000 7,798 202  2.5

합  계 116,360 82,298 34,062 29.3

2017

사무관리비 108,000 107,993 7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360 45,360 0  0.0

포상금   4,800 4,599 201 4.19

합  계 158,160 157,952    208 0.13

2016

사무관리비 54,000 53,999 1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400 36,870 13,530 26.9

포상금 4,800 4,680 120  2.5

합  계 109,200 95,549 13,651 12.5

   (단위: 천원, %)

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과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 시의회 소식지 발행은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자 의회의

주요 정책·의정 이슈, 조례 입안·제정, 의원 의정활동 등의 소식을 간행물

형태로 발행하는 사업임.

○ 2018년에는 당초 목표인 연 6회 발행, 27만부 제작을 100% 달성하였으나, 시의회

소식지 계약절차 상의 낙찰차액 발생으로 예산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17.2%포인트 증가한 19.1% 수준을 기록했음(표-14).



- 「서울의회」 활자책 발행업체는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선정되는데,

당초 발주금액 5억 6,252만원보다 1억 720만원 적은 4억 5,530만원에 낙찰돼

집행잔액의 62.1%를 차지하였음(녹음도서와 점자책 낙찰차액은 각각 160만원과 15만원임).

<표-14> 최근 3년간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예산 현황 및 운영 실적

구 분
목표대비 성과 예     산

목표 실적 달성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6회/27만부 6회/27만부 100 906,066 733,383 172,683 19.1

2017 6회/25.5만부 6회/25.5만부 100 852,612 836,156 16,456 1.9

2016 6회/24만부 6회/24만부 100 879,635 783,771 95,864 10.9

   (단위: 천원, %)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은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의회

방문하는 청소년과 내·외빈, 국제교류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의회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 만화,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배부하는 사업임.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017년 평균 30.4%의 높은

불용률을 보였고, 2018년 역시 의회소식지 예산액과 시장조사 결과에 따른

발주액과의 차이 및 낙찰차액으로 인해 25.0%의 높은 불용률이 발생했음(표-15).

- 브로슈어 예산을 6,44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시장조사 및 계약심사 결과 적정

발주금액을 5,022만원으로 책정해 1,418만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브로슈어 발주

금액과 계약금액(4,519만원) 사이에도 503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등 총 1,921

만원의 낙찰차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86.9%를 차지했음.



<표-15> 최근 3년간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예산 집행 현황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88,400 66,296 22,104 25.0

2017 20,000 9,296 10,704 53.5

2016 81,561 75,607 5,953 7.3

   (단위: 천원, %)

○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의회소식지와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비용에 대해 면밀한 시장가격 조사가 선행돼야 함에도 연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오류를 범한바, 향후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서는 책자 제작비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라.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 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교통방송

(tbs)과 지역케이블 방송사에 송출하고 다중 이용시설 및 지하철 PDP 등에

방영함으로써 의회활동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한 사업임.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불용률이 2016년 11.1%, 2017년

20.0%를 보인바, 이는 예상 의회 회기 6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5

회의 회기에 대해서만 영상물을 제작한데 있음(표-16).



<표-16>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예산 집행 현황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357,780 301,867 55,913 15.6

2017 299,800 248,918 50,882 20.0

2016 228,000 202,647 25,353 11.1

   (단위: 천원, %)

○ 2018년은 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회기 수가 유동적일 가능성에 대비해

6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으나, 과도한 예산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만큼 향후에는 적극

적인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회기 유동성에 의한 불용예산을 줄여야 할 것임.

마.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 해외 자매도시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의회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선진도

시의 우수 사례를 시와 의회 정책에 도입하고자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과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을 운영 중임.

○ 2018년도 사업 예산 불용률은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이 22.79%,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이 21.55%로 두 사업 모두 20%가 넘는

높은 불용 수준을 보였음(표-17).

<표-17> 2018년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예산 집행 상황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불용률)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76,790 59,288 17,502(22.8)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699,223 548,572 150,651(21.6)

(단위: 천원, %)



○ 특히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의 경우 2016년(36.0%)과 2017년(80.8%)

심각한 불용 상태를 보여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다 불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음(표-18).

<표-18> 최근 3년간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예산 집행 내역

회계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76,790 59,288 17,502 22.8

2017 194,790 37,338 157,452 80.8

2016 197,100 126,059 71,041 36.0

(단위 : 천원, %)

○ 또한 예산 불용의 주요 사유로 해당 자매도시의 정치 사정(선거 등) 등을 설명

하고 있지만 성과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은 125%,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은 130%의 초과 실적을

달성한바, 이는 당초 성과계획을 과소 설정했거나 예산을 과다 책정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표-19).

<표-19> 2018년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과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성과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4회
5회

(125%)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10회
13회

(130%)

○ 해당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도시와의 교류확장과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교류 네트워

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음 연도 초청·방문 대상 도시의 사정을 사전에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바. 국내 의정활동 교류,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 국내 의정활동 교류는 전국 시·도의회 간 상호 교류 활동과 의원 세미나 지원

등을 통해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의회 방문인에게 기념품을 제공해

홍보 효과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2016년 28.1%, 2017년 69.9%에 이어 2018년

에도 46%의 불용률을 보였음.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는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

(현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워크숍·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 핵심

사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일하는 정책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운영

중인 사업으로 2017년 18.3%, 2018년 30.2%의 과다 불용률을 보였음.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는 시민·전문가·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예·결산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예·결산

심의 과정에 반영해 투명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7년 24%, 2018년 23.1%라는 높은 불용 수준을 보였음.

○ 특히 국내 의정활동 교류와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의 경우 지방선거

실시로 예산 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2018년 예산을 상당부분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예산 집행율을 보였음(표-20).



<표-20> 2018년 국내 의정활동 교류,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예산 편성 상황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예산 증·감

(비율)
감액 사유

국내 의정활동 교류 414,540 245,340
△169,200

(△40.8)

2018년 지방선거 실시로 인한 집행 

저조 예상 및 그간 집행 실적 감안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100,940 84,360
△16,580

(△16.4)

2018년 지방선거 실시로 인한 

연구발표회 개최 횟수 감소

(단위: 천원, %)

○ 또한 지방선거의 여파로 소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것을 염려해 2018년 예산을

감액했다는 두 사업의 2018년 성과계획이 2017년과 동일하다는 점과, 이후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각종 국내 의정활동 교류와 정책연구위원회 회의·

워크숍을 축소하거나 미개최했음에도 100% 성과 달성률을 보였다는 점은

사업 목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년도 성과

계획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표-21).

<표-21> 2017-2018년 국내 의정활동 교류,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성과계획 대비 추진 실적

사업명

(주요 사업)

2017년 2018년

예산 편성 당시 

성과계획

추진 성과

(달성률)

예산 편성 당시 

성과계획

추진 성과

(달성률)

국내 의정활동 교류 20회
20회

(100%)
20회

20회

(100%)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연구활동 지원)
15회

16회

(106.7%)
15회

15회

(100%)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의 경우 지방선거로 인해 결산토론

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과 달리, 2018년 예산 편성 당시 이미 예·

결산 토론회 개최를 1회로 성과 계획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확한 사업 계획

없이 연례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온 것으로 판단됨(표-22).



<표-22> 2018년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성과계획 대비 추진 실적

사업명

(주요 사업)

2018년 예산 편성 

당시 성과계획

추진 성과

(달성률)
사업 예산 과다 불용 사유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예·결산 토론회 개최)
1회

1회

(100%)
지방선거 등으로 결산토론회 미개최

○ 아울러 세 사업 모두 2018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아 상반기에

계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면 이후 7월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적극적인 예산 감액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으나 이를

그대로 불용해 예산 관리에 미흡함을 보였음.

○ 연례적으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과다 불용한 세 사업의

결산 현황을 다음연도 예산 심의 시 반영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